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   안    설   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장님!

  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   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,

 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.

 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, 

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·성희롱 관련 신고 중 

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전체의 11.3%를 차지하며, 

강제추행(55.9%)과 성희롱(16.8%)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

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○ 불법촬영 행위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

인식되어 왔으나, 실제로는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사생활 



보호가 절실한 다양한 취약 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

실정입니다.

○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에 ‘화장실’로 한정되어 있던 용어를 

‘화장실 등’으로 확대하고, 그 정의에 탈의실, 샤워실, 

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포함함으로써 

불법촬영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 

   이를 통해 학교 내 사생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

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  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  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